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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, 허용기준 초과성분 사용금지
농촌진흥청, 엔도설판․프로시미돈 사용제한 … 식품안전성 확보 절실

농촌진흥청이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기준치 초과 빈도가 높은 3개 성분 함유 22종의 농약에 대해 사용 금

지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11월22일 밝혔다.

농촌진흥청은 최근 개최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<엔도설판> 성분 함유농약 2종의 식용작물 

사용을 금지했으며 <클로르피리포스> 성분 함유농약 13종의 배추와 양배추 등 엽채류 사용을 금지했다.

또 <프로시미돈> 성분 함유농약 7종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작물 사용을 요구하는 변

경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.

농촌진흥청은 해당 농약에 대해서는 포장지에 반드시 <식용작물 사용금지>, <엽채류 사용금지> 등의 문구

를 적색 고딕체로 표시하도록 했다.

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3개 성분 함유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검

사시 허용기준치 초과가 빈발해 소비자의 식품 불안심리를 키워왔다.

농촌진흥청은 “새로운 조치 사항을 간단한 책자로 15만부 만들어 농업인에게 배포함으로써 농약 오용을 막

기로 했으며,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취해 식품안전성을 높일 

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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